
【서식 2】

보조금(자치단체 자본보조) 교부 신청서

사 업 명 서대문구 찾아가는동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신청자

주 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기 관 명 서대문구청
전화번호

(담당부서)
02-330-1072

대표자명 문석진

교부신청금액

(단위 : 천원)

일금 80,000천원

총액 국 비

지 방 비

비 고

계 시도(시비) 시군구(구비)

80,000 - 80,000 80,000 -

교부금

입금

계좌번호

은 행 명 : 우리은행

계좌번호: 1601-10600-011-6

예 금 주 : 보조금 일반회계(서대문구)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민원수요가 많은 동주민센터에 무인민웝발급기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노후된

기기를 교체하여 단순 제증명 발급업무로 인한 민원창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내방한 주민들에 대한 민원상담 등 서비스 제공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 사업대상 : 북아현동 주민센터 외 3개소

○ 사업기간 : 2016. 6월중

○ 주요사업 내용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4대)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서대문구 찾아가는 동주민

센터 공간개산 사업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16년 5월 일

신청자 : 서대문구청장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 임 : 사업계획서(소요예산내역, 사업별 사업내용 포함) 1부. 끝.

【서식 2】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성공적 추진을 위한

동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계획서

1. 사 업 명 : 서대문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2. 소요예산 : 총 80,000천원

3. 사업대상 : 북아현동 주민센터 외 3개소

4. 사업 추진계획(일정) : 2016. 6월중

5. 무인민원발급기 현황 (2016.5. . 현재)

연번 설치장소 설치연월
월 평균
민원발급량

비 고

1 충현동 주민센터 2008.05 1,045

2 충현동 자치회관 2008.05 569

3 천연동 주민센터 2012.12 2,166

4 북아현동 주민센터 2008.05 2,202

5 신촌동 주민센터 2008.05 2,863

6 연희동 주민센터 2010.09 2,598

7 홍제1동 주민센터 2008.05 4,026

8 홍제2동 주민센터 2012.10 1,911

9 홍제3동 주민센터 2012.12 1,505

10 홍은1동 주민센터 2012.12 2,521

11 홍은2동 주민센터 2012.12 1,928

12 남가좌1동 주민센터 2011.02 799

13 남가좌2동 주민센터 2008.05 3,297

14 북가좌1동 주민센터 2012.11 2,998

15 북가좌2동 주민센터 2012.12 3,477

16 서대문구청 1 2007.10 1,496

17 서대문구청 2 2013.08 1,559

18 신촌역 2007.10 2,473

19 홍제역 2008.01 854

20 세브란스병원 2008.06 3,658

21 명지전문대학 2008.11 341

22 이화여자대학교 2015.03 329

23 연세대학교 2015.03 340



6.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재배치 계획

연번 현 재 계획(안) 계 획 조정사유

1
북아현동주민센터

민원실
교체

북아현동주민센터
민원실

기존 발급기 노후로 인한
교체 필요

2
연희동주민센터

민원실
추가설치

연희동주민센터
민원실

이용수요 증가에 따른
추가설치 필요

3
홍제1동주민센터

민원실
추가설치

홍제1동주민센터
민원실

이용수요 증가에 따른
추가설치 필요

4
남가좌2동주민센터

민원실
교체

남가좌2동주민센터
민원실

기존 발급기 노후로 인한
교체 필요

7.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내역 산출금액 비고

합 계 80,000

북아현동 자산취득비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1대(교체) 20,000

연희동 자산취득비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1대(추가) 20,000

홍제1동 자산취득비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1대(추가) 20,000

남가좌2동 자산취득비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1대(교체) 20,000

8. 사업비 집행방법

- 수의계약(자치행정과 발주)

9. 교부 희망시기

- 2016. 6월중

10. 기대효과

- 창구민원 수요의 감소로 내방 민원인에 대한 상담업무 등 서비스 제공 향상


